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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12월 5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월 1일(수)  : 신정 휴무

○ 1월 2일(목)  : 사무국 주간회의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하십니까.라고 재차, 삼차 물어야되는 날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신년사를 읽었

던 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은 그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2시간만의 내란 무력화를 보여준 우리는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참으로 애썼다고 다가오는 을사년을 또 다른 전환의 시발점으로 삼

아야한다고 마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여러분,

서로가 서있는 자리는 다르더라도 “모두를 위한 내일을 열어가자”는 한마음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2024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자주 뵙고 귀한 시간 나눌 수있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부디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빌고 또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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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의 오늘

최저임금제 실시 – 1988 . 1. 1.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임금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진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

용자에게 이를 준수하여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노

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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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19세기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

하는 작업장의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공장법에서 시작

되어 서양 자본주의 국가로 파급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

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당시 경제 상황을 핑계로 언감생심이었다. 

  

더 말해 무엇하랴.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제몸에 불을 당겨 

불덩이로 변해간 전태일의 죽음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던 나라였으니...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 코리아로 몰리자 꿈쩍하지 

않던 나라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제였다. 선진국

으로 향하는 국격에 맞추자니 결국 도입이 불가피해져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

법」을 제정ㆍ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462원이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이니 21배 차이. 

36년동안 21배 올랐으니 더할 나위없이 올랐다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임금을 지급하는 

“갑”들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빈곤퇴치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 적정 수준의 임금은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을”인 노동자들의 주

장이지만, “갑”들은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기업이 고용을 축소하고 실업자가 양산

되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영세업자들은 도산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여하튼...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다. 대망의 10,000원 시대를 열었다. 주 40시

간 기준으로 월급일 경우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